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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 정 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2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이혜경)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취득 2건임.

○ 취득 2건은 신축취소 1건과 교환취득 1건임.



2) 취득 2건

○ 신축취소 1건에 대한 세부내역

당초 의정부지(국가 사적 제558호 지정(‘20.9.24.), 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에

유구보호시설을 건립(2,400.00㎡)하고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유구보호시설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

○ 교환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

市공원인 명일근린공원 내 국가보훈부 소유의 국유지(강동구 상일동 145-6)를

부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공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8,975.00㎡)

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

○ 취득 2건

- 신축취소 1건 : 건물 2,400.00㎡

- 교환취득 1건 : 토지 8,975.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 태 한)

가.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2개 사업에 총 2건

으로 취득 2건이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취득 및 처분 내역 >

연

번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1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

취 득
(신축 
취소)

건물 1 2400.00 23,283,000

세부내용

- 목적 및 용도 :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취소
- 대 상 지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 사업기간 : ’19. 10월 ~ ’22. 6월
- 소요예산 : 23,283,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2,400.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3,283,000천원

2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국·시유지 교환

취 득
(교환) 토지 1 8,975.00 1,915,265

세부내용

- 목적 및 용도 : 시공원(명일근린공원) 내 소유와 관리의 일치를 위한 국·시 재산 교환
- 대 상 지 : 강동구 상일동 145-6
- 사업기간 : ’24. 4월 ~ ’25. 9월
- 사업규모 : 토지 8,975.0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1,915,265천원
- 계약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검토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 (취득목록 1번)

○ 본 건은 제298회 정례회(2020.11.23.)에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추 진 경 위

○ ’15.02. : 의정부터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 수립

○ ’16. ～ ’19. : 정밀 발굴조사 실시

발굴조사 결과 (조사기간 ’16.7.~’19.8.)

▸ 조선시대 의정부 주요건물(정본당, 협선당, 석획당) 및 부속건물(내행랑, 우물),후원(연지,

정자) 유구 잔존 확인

▸ 일제강점기 경기도청사(광복 후~1990년까지 치안본부 등으로 활용됨) 기초 확인

▸ 1970년대 치안본부 건물 기초 확인

▸ 발굴유구에 대한 문화재청(발굴제도과) 검토 결과
: 발굴조사 결과에 대해 기록·보존하고 유적 정비 계획 수립할 것을 통보(’19.9.17.)

○ ’19.10. ～ ’20.05. : 의정부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 ’20.05.21. : 서울시 기념물 제45호 ‘의정부 터’ 지정 고시

○ ’20.07.06. : 공공건축 심의 완료

○ ’20.07. ～ ’11. :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국제 설계 공모 실시

○ ’20.09.02. :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건립 계획 수립

○ ’20.09.17. :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적정)

○ ’20.09.24. : 국가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지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문화본부는종로구세종로일대(76-14 등) 조선시대최고관청인의정부터의보존․

정비를 위한 유구보호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향유

할수있는역사문화공간조성(건물2,400㎡, 총사업비232억8천3백만원)을추진하였음.

※ 문화본부는 의정부터 발굴 유적 중 정본당, 협선당은 유구(遺構, 건물의자취) 보호시설 신축

(1,100㎡), 내행랑 구역은 유구 보호 및 전시 기능을 겸한 시설 신축(1,300㎡), 정자와

연지는 재현 정비(신축), 나머지 구역은 조경 등을 통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음.

< 당초 사업 개요 >

○ ’20.11.23. : 제298회 임시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가결)

○ ’21.03. ～ 09. :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기본․실시설계

○ ’21.07.14. : 유구보호시설 설계(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부결(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22.03.30. : 의정부지 보전․정비 변경 계획 수립

※ 변경내용 : (당초) 유구보호시설 건립 → (변경) 역사유적공원 조성, 디지털 복원

○ ’22.06. ～ ’23.03. : 역사유적공원(광장) 조성 기본․실시설계

○ ’22.10.12. : 역사유적공원 설계(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

○ ’23.06. ～ ’24.07. :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광장) 조성 공사

○ ’24.11.12. :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취소 계획 수립

○ ’24.12.05. : 공유재산심의회 완료(적정)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적정(의견제시)

▸ 사 업 명 : 의정부터 유구 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
▸ 심사내용 : 의정부터 유구 보호시설 건립사업의 취소에 따라 재심의 상정
▸ 심사결과 : 적정(의견제시)

※ <의견제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공유재산법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할 것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의정부 유적을 발굴․보존․정비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 용 도 : 유구 보존․관람․전시․편의 시설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 사업기간 : (당초) ’19.10. [의정부터 종합정비계획 수립] ～ ’22.6. [준공]



○ 소요예산 : (당초) 23,283백만원 <시비53.4%/ 국비46.6% / 일반회계>

(변경) 660백만원 <시비78.8%/ 국비21.2%/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연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23,283 1,983 8,174 13,126

변경 660 80 580

※ 기편성예산 : 2,123백만원 [’19년～ ’21년본예산2,714백만원, ’21년감추경591백만원]

- 집행액 : 660백만원* [’20년 80백만원, ’21년 580백만원] *공모비,설계비등

○ 사업규모

- 건물 : 2,400㎡ (지하 개발 없음, 지상 9m 미만)

구 분 면 적(㎡) 세 부 시설 및 용도

계 2,400

유구 보호시설1 1,100 유구 보호·관람 시설

유구 보호시설2 1,300 유구 보호·전시·관리·편의 시설

○ 기준가격 명세

구 분 항 목 소재지 면적(㎡) ㎡당공시지가(천원) 기준가격(천원)

취득
건물신축
(취소)

종로구세종로76-14 일원 2,400.00 - 23,283,000

○ 계약방법 : <건물신축 – 취소>

■ 위치도 및 조감도



※ 의정부(議政府)는 조선시대 최고의 관부임. 세조 때를 기준으로 오늘날 국무총리격인

영의정(領議政), 부총리격인 좌․우의정(左․右議政, 정1품), 좌․우찬성(左․右贊成, 종1품),
좌․우참찬(左․右參贊, 정2품), 사인(舍人, 정4품, 2인), 검상(檢詳, 정5품), 사록(司錄, 정8품, 2인)

등의 주요 관원으로 구성되었음. 의정부의 업무는 대체로 세의정이 합의하여 처리하였고,

찬성과 참찬은 의정을 보좌하였으며, 사인․검상․사록은 아전을 지휘하면서 다른 관아․

관원과의 업무 연락과 부내의 행정을 처리하였음.

※ 서울시는 2013년부터 부분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의 유구(遺構, 건물의 자취)와 유물을

처음으로확인하고, 2015년부터학술연구를시행한 결과 그동안 사료를통해 추정한 의정부
주요 건물 3채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하였음. 삼정승의 근무처였던 ‘정본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협선당(종1춤․정2품 근무처)’과 ‘석획당(재상들의 거처)’이 나란히 배치된 모양이고,

후원에 연지(연못)과정자가있던흔적도발굴하였고, 기와 조각과도자기(청자․분청사기․청화

백자)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 760점을 출토하였고(의정부지(議政府址) 발굴 조사결과참조),

‘의정부의 터(議政府址)’는 옛 육조거리(광화문광장 ～ 세종대로)에 있던 주요 관청 중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로 2020년 9월 24일 국가사적 제558호로 지정되었음.

- 그러나,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설계안이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문화재

위원회(사적분과)(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영구시설물로 ‘의정부지’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부결(’21.7.14.)됨에따라의정부터유구

보호시설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2020년 12월 의회(제298회 정례회)에서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임.

<문화재청, 사적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설계안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요약>
(시행 보존정책과-4170, 2021.7.22.).

◦문화재위원회 심의(2021.7.14.) 결과 부결(문화재 보전·관리 저해 우려)

- 행안부 관리 국유지 사용에 대한 협의가 어려워 서울시 소유 부지에만 제한적으로 계획됨

- 유구보호시설 사실상 영구적 시설물로 계획, 국가 지정문화재 ｢의정부지｣의 가치를 온전히

보여주는 정비안으로 보기 어려움

- 다양한 정비방안(복토 정비, 초석 및 기단부 복원, 전면 복원·재현, 디지털 복원 등)에 대해

협의하여 추진



○ 먼저, 동 사업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298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20.11.23.) 검토보고에서 “… 관련 법령(｢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나, 아직 심의와

설계승인이 진행되지 않은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계획 및 소요 예산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의결은 예산 의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충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에 제출되었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결국, 본 건은 문화재위원회(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부결에 따라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는 필수적인 사전절차 이행 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출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동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24.12.5.) 심의결과는 ‘적정’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공유재산법｣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집행기관은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시

관련 절차 준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셋째, 문화본부는 2022년 3월 ｢의정부지 보전․정비 변경 계획 수립｣(당초 :

유구보호시설 건립 → 변경 : 역사유적공원 조성, 디지털 복원)을 통해 “의정부지 역사유적

공원(광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였고, 2024년 7월 준공 후 9월에 개장식까지

개최하는 등1) ｢의정부지보전․정비변경계획수립｣ 이후 3여년이지났으며,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광장) 조성 공사 완료가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본 건

1) 경향신문, “광화문 앞 조선시대 의정부 터, 12일 ‘역사유적광장’ 정식 개장”, 2024년 9월 10일자.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

하였음.

※ 출처 : 문화본부, ｢조선시대 최고 관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운영｣, 2025년 2월 8일 제출자료, 1면 재인용.

-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후에도그효력이유효하므로, 사업완료전그내용이취소되는

경우지체없이지방의회의결을받아야한다.”고 하고있음에도2) 당초 “의정부터

2) 행정안전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2024년 12월, 45면 재인용.

【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개요 】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5필지
 ‧ 규    모 : 11,300㎡ (시유지 6,463㎡, 국유지 4,837㎡)
  ‧ 주요시설
  - (옛 건물지 재현) 의정부 중심건물지(정본당·협선당·석획당) 초석 등
  - (시민 편의 공간) 대형 파고라 2개소, 벤치 14개소, 공용화장실 1개소
  - (조경 및 산책로) 교목 90주, 관목 8,220주, 잔디구역 3,796㎡
  ‧ 운영방식 : 시 직영
  - 문화유산활용과 : 광장 사용허가, 조경시설 개선
  - 중부공원여가센터(재산관리관) : 광장시설 관리 및 운영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광장) 추진경과

○ ’21.07.14. : 유구보호시설 설계(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부결(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22.03.30. : 의정부지 보전․정비 변경 계획 수립

※ 변경내용 : (당초) 유구보호시설 건립 → (변경) 역사유적공원 조성, 디지털 복원

○ ’22.06. ～ ’23.03. : 역사유적공원(광장) 조성 기본․실시설계

○ ’22.10.12. : 역사유적공원 설계(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가결)

○ ’22.09. ～ ’23.04. : 의정부지 디지털 복원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 ’23.06. ～ ’24.07. :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광장) 조성 공사

○ ’23.10. ～ ’24.06. : 디지털 복원 실시설계 및 3D모델링 용역

○ ’24.09.12. :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개장식 개최



유구보호시설건립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없이 “의정부지역사유적광장

조성” 사업을지난 2024년 7월준공하였는바,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위반 소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무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의

진행 경과를 수시로 파악하여 동 사업 취소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과 보완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 국․시유지 교환(취득 2번)

○ 본 건은 국가보훈부의 요청에 따라, 서대문구(현저동 101) 소재 시유재산

(독립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내에 순국선열 추모시설(국유재산, “독립의 전당”)을

건립*(부지 4,758.8㎡)하기 위하여, 강동구(상일동 145-6) 소재 국유지(명일

근린공원 8,975.0㎡)와 행정재산** 간에 교환하려는 것으로,

    * ｢독립근린공원 독립관 부지 교환 관련 협의 요청(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국가보훈

부 현충시설정책과-68(2024.9.12.) 

   ** 공원은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

     :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ㆍ대물변제ㆍ출자 불가. 예외

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토지교환 등은 가능 (｢공유재산법｣ 제19조 참조)

- 재산가액(기준가격*)은 취득 19억 1천 5백만원, 처분은 11억 5천만원

규모임.

   * 본 사업 교환 방법은 기준가격(공시지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교환, 교환차액은 

처분지(시유지) 면적 조정 협의 후 정산

< 교환대상(안) >

구  분 취득재산 (국유지) 처분재산 (시유지)
지번(지목) 상일동 145-6 현저동 101

토지이용계획 공원(명일근린공원) 공원(독립근린공원)
교환면적 8,975㎡ 103,713.6㎡중 4,745.8㎡(분할)

‘24.1 공시가격 213,400원/㎡ 211,100원/㎡
재산가액 1,915,265천원 1,149,977천원

(토지 1,001,843, 건물 148,134)
현황 공원 독립관



< 교환 대상 부지 개요 >

처
분
부
지

독립문공원 현황사진(기존 독립관) ‘독립의 전당’ 조감도

취
득
부
지

명일근린공원 국, 시유지 현황 현황사진

※ 본 사업 중 처분재산(시유지)은 기준가격 및 면적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미달하여 관리계획 미수립(근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10쪽))

  - 처분재산 : 부지 4,758.8㎡(기준 5천㎡ 이상), 기준가격 11억 5천만원(기준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 범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사업 개요>

○ 정원도시국은 본 재산 교환을 통해 현재 시(市)공원으로 운영 중인 명일

근린공원* 내 대상 부지를 교환 취득하여 소유권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

함으로써 시민 이용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국가보훈부로부터 사용허가('22.12.31.까지) 받아 운영, '23년 1월 이후 텃밭 미운영 

조건으로 무상사용 중에 있음.

- 시립 ‘순국선열 위패봉안소’ 및 부지를 교환 처분하여 국가보훈부가 추모

시설(독립의 전당*)로 확대·신축함으로써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위 치 :

- 취득재산 : 강동구 상일동 145-6 [명일근린공원]

- 처분재산 : 서대문구 현저동 101 일부 [독립근린공원]

○ 사업기간 :'24. 10. ∼ '25. 9.

○ 소요예산 : 없음.

○ 사업규모

- 토지교환(취득) : 8,975.00㎡ [지목: 전, 현황:공원] ※ 소유자 : 국가

- 토지교환(처분) : 4,745.80㎡ [지목:공원, 현황:공원] ※소유자 : 서울시

- 건물교환(처분) : 554.88㎡ [지상 1층, 지하 1층] ※소유자 : 서울시

층 별 면 적(㎡) 세 부 시 설 용 도

계 554.88
지상1층 179.45 전시실 및 위패봉안실로 이용 중

지하1층 375.43 사무실 및 수장고 등으로 이용 중

○ 기준가격 명세

구분 항목 소재지 (연)면적
(㎡)

기준가격
(천원) 이용현황 참고사항

취득 토지 강동구상일동
145-6 8,975.0 1,915,265 명일근린공원 지목: 전

처분
토지 서대문구현저동

101

4,745.8 1,001,843 독립근린공원 지목: 공원

건물 554.88 148,134 독립관시설운영중

 ○ 교환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



<*독립의 전당 건립 개요>

 ㅇ 사업주체 : 국가보훈부 
 ㅇ 위    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ㅇ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년간) 
 ㅇ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552㎡(부지 4,784㎡)
 ㅇ 주요시설 : 위패봉안실, 체험 교육장, 사무실, 편의시설 등
 ㅇ 총사업비 : 11,900백만원(전액 국비)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독립의 전당 건립 관련)추진현황(계획)

○ 2021. 4. : 현충시설 심의 의결(사업계획 수립-국가보훈부)

○ 2022. 5.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공건축 사전검토(건축공간연구원)

○ 2022. 8. : 독립의 전당 건축기획 적정성 중앙건축위원회 가결(국토교통부)

○ 2022.12.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설계용역 착수(국가보훈부)

○ 2023. 6.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국가유산청)

○ 2024. 8. : 독립근린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25. 2~4월 사업부지 교환 절차 진행

○ 2025. 8월 공사 착공

○ 2026.11월 공사 준공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

▸조건내용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후 추진

▸조치계획 : 소위원회 자문 및 조치계획 제출 완료(제11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

원회 조건부 가결) ※자문의견: 추모공간에 적합한 설계의 단순화, 통일감

○ 2024. 8.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현상변경 – 조건부 허가

▸조건내용 : 착공신고 전 조경 및 건물색채 등에 대해 근대문화재 분과 위원의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 제출

▸조치계획 : 조건 내용 이행 예정

○ 2024. 9. : 토지교환 협의 요청(국가보훈부→서울시)

○ 2024. 10. : 토지교환 계획 방침 수립(서울시 정원도시국)



○ 본 사업은 독립근린공원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국가가 직접 추모시설을

건립하여 순국선열의 공훈과 민족 정신을 기리고,

    * 순국선열추념탑, 서재필선생동상, 독립관(순국선열 위패봉안소(본 사업으로 멸실)), 

3·1독립선언기념탑, 독립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진아기념도서관 등 입지

- 교환취득 공원(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소유권 확보를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

공원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교환 대상 부지 간의 가치와 활용성을 고려한 교환의 필요성, 도시

공원 부지의 취득부터 공원 조성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제도의 적정성, 본 사업 행정재산의 간에 발생하는 교환차액을 처분지

면적의 조정을 통해 정산하는 방안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교환 처분지가 속해있는 독립근린공원 전부는 시유재산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그 중 노후하고 협소한 독립관(위패봉안소) 부지를 분필

하여, 국가보훈부가 현행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추모시설(독립의 전당)을

확대 신축하여 건립하려는 것임.

    * 1992년 8월 15일 개원한 독립공원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 옥고를 치렀던 

애국지사의 자주독립 정신을 후손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조성되었음.

○ 2024. 12. : 공유재산심의회 완료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 적정
▸ 사 업 명 :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건립 관련 국·시유지 교환
▸ 심사결과 : 적정

 향후계획

○ 2025.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 2025. 5. : 감정평가, 토지 분할 등 지적 정리

○ 2025. 7. : 재산교환 계약 및 교환

○ 2025. 9. : 소유권 이전 등기



- 교환처분 방식의 사업 추진 이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유

지의 적정 면적을 교환처분하여 국유지로 조성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 다만, 본 사업은 국가에서 기존의 시유 시설(독립관)을 확대 건립하려는

것인바, 필요시 서울시가 조성하면 될 것을, 독립근린공원 부지(시유지)를

분필하여 국유지로 처분하여 소유권을 이원화(서울시·국가)하고,

처분대상지 위치(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처분대상

지

- 이에 대한 대가로 상대적으로 효용이 적은 임야 내 공원(지목 ‘전(田)’)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이 교환 대상 부지 간의 활용 가치의 차이 및 양질의 시유

재산 확보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교환 대상지로서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

된다고 하겠음.

○ 둘째, 취득 대상 공원(명일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1971.8.6.)된

도시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는,



- 종전(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

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국·공유지는 2030년 7월 1일, ｢공원녹지법｣)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7월 2일 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취득 대상 공원(명일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1971.8.6.)

된 국유지인 도시공원으로,

- 정원도시국은, ｢공원녹지법｣(제17조제2항)에 따라 2030년 6월까지 도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는바,

본 행정재산교환을통해 대상 부지를 취득하고,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 다만,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부지 취득과 공원 조성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현행 제도는, 국·공유지 매수와 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에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과 한계를 감안하여 국가와 함께

합리적인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원도시국의 보다 적극

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국토교통부 입장 : 도시공원 조성은 자치사무로 도시·군계획을 통해 국·공유지에 공원을 

지정했다면 해당 부지매입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타당함.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 개요>

○ 근거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음

     ’00.7.1.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공원 ⇒ ’20.7.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거 국공유지는 

10년 유예 ⇒ ’30.7.1.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00.7.2.이후 결정‧고시된 도시공원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후 실효



○ 셋째, 본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행정재산을 교환

하려는 것으로, 교환 방법으로는 일반재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감정

평가에 따른 평가액으로 교환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부칙)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

고시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생략)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

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

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2. 4.>

③ (생략)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이는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탁상감정 결과 기준가격(공시지가 등) 보다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교환이 서울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교환가액 책정 방법의 선택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탁상감정/기준가격에 따른 교환 방식 비교>

 

- 다만, 정원도시국은 교환취득 부지(명일근린공원, 1필지, 8,975㎡)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교환차액에 대하여 교환처분 대상 부지(시유지, 분필 예정)의

면적을 조정(확대)하는 방식으로 협의·정산할 계획이나,

- ｢공유재산법｣(제19조제4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환에 따른

정산 방법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

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 처분가액 기준상 (탁상)감정에 따른 등가교환 시 3,368㎡ 추가 취득 가능

교환방식 [취득]8,975㎡(국유지) [처분]4,784㎡(시유지) 취 득 시차액(규모) 비고단가(천원/㎡) 가액(천원) 단가(천원/㎡) 가액(천원)

감정평가
소계 7,180,000 6,997,000 183

백만원
(228㎡)

탁상감정토지 800 7,180,000 1,400 6,697,000

건물 - - 300,000

기준가격
소계 - 1,915,000 1,149,000 766

백만원
(3,596㎡)

공시지가,
건물시가
표준액

토지 213 1,915,000 211 1,001,000

건물 - - 148,000

취득(1필지,8,975㎡) 위해 처분면적 일부 조정(확대)할 수 있음

  - 취득가액 기준상 처분면적 증130㎡(4,784㎡ → 4,914㎡, 증 2.7%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사 항 : 없 음.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당초 의정부지(국가 사적 제558호 지정(‘20.9.24.), 종로구 세종로 76-14 일대)에

유구보호시설을 건립(2,400.00㎡)하고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가결 되었으나,

유구보호시설 설계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신축

취소하고,

市공원인 명일근린공원 내 국가보훈부 소유의 국유지(강동구 상일동

145-6)를 부지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공원을 활용

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내 시유지와 교환하여 취득(8,975.00㎡)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별첨)

○ 취득 2건

- 신축취소 1건 : 건물 2,400.00㎡

- 교환취득 1건 : 토지 8,975.00㎡



첨 부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이  전 금  회  합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득

계
토지 1 20,224.27 112,516,594 1 8,975.00 1,915,265 2 29,199.27 114,431,859
건물 13 113,600.13 877,151,873 1 24,000.00 23,283,000 14 137,600.13 900,434,873
기타 1 - 9,300,000 -　 -　 -　 1 -　 9,300,000

매입 및 신축
토지 - 16,981.60 87,366,157 -　 -　 -　 - 16,981.60 87,366,157
건물 2 34,807.30 185,307,000 -　 -　 -　 2 34,807.30 185,307,000

신축 등 건물 등 6 12,549.00 77,709,267 -　 -　 -　 6 12,549.00 77,709,267

기부채납
토지 1 122.97 1,153,705 -　 -　 -　 1 122.97 1,153,705

건물 등 1 14,178.95 76,855,209 -　 -　 -　 1 14178.95 76,855,209

증축 등 건물 등 2 24,441.98 384,699,041 -　 -　 -　 2 24,441.98 384,699,041

매입 선박 1 - 9,300,000 -　 -　 -　 1 - 9,300,000
신축(취소) 건물 1 23,181.90 129,787,000 1 24,000.00 23,283,000 2    47,181.90 153,070,000

교환 토지 - - - 1 8,975.00 1,915,265 1     8,975.00 1,915,265

교환 및 신축
토지 - 3,119.70 23,996,732 -　 -　 -　 - 3,119.70 23,996,732
건물 1 4,441.00 22,794,356 -　 -　 -　 1 4,441.00 22,794,356

처분

계
토지 2 51,300.20 292,125,922 -　 -　 -　 2 51,300.20 292,125,922
건물 　- 29,477.11 8,710,127 -　 -　 -　　- 29,477.11 8,710,127

공작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교환
토지 1 3,300.20 15,213,922 -　 -　 -　 1 3,300.20 15,213,922
건물 -　 -　 -　 -　 -　 -　 -　 -　 -　

매각 및 멸실
토지 1 48,000.00 276,912,000 -　 -　 -　 1 48,000.00 276,912,000
건물 - 29,477.11 8,710,127 -　 -　 -　 - 29,477.11 8,710,127

멸실 공작물 1 3,314.41 3,019,599 -　 -　 -　 1 3,314.41 3,019,599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25년도 제1차 수시분)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 동 번지

계 11,375.00 25,198,265

1

건물

신축

(취소)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2,400.00 23,283,000 -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취소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2
토지 

교환
강동구 상일동 145-6 8,975.00 1,915,265 2025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건립 관련 

국·시유지 교환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25년도 제1차 수시분)

사 업 명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사업 취소

취 득

(신축 

취소)

건물 1 2,400.00 23,283,000

- 목적 및 용도 : 의정부터 유구보호시설 건립 취소

- 대 상 지 : 종로구 세종로 76-14 일원

- 사업기간 : ’19. 10월 ~ ’22. 6월

- 소요예산 : 23,283,000천원

- 사업규모 : 건물 2,400.00㎡

-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3,283,000천원

- 계약방법 : <건물신축-취소> 

독립근린공원 내

「독립의 전당」건립 

관련 국·시유지 교환

취 득

(교환)
토지 1 8,975.00 1,915,265

- 목적 및 용도 : 시공원(명일근린공원) 내 소유와 관리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국·시유재산 교환

- 대 상 지 : 강동구 상일동 145-6

- 사업기간 : ’24. 4월 ~ ’25. 9월

- 소요예산 : 비예산

- 사업규모 : 토지 8,975.00㎡

- 기준가격 명세 : 토지 1,915,265천원

- 계약방법 :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


